
(붙임1)

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 개정 신·구대비표

현  행 개  정

제5조 (거래제한)

① ~ ② (생략)

③ 통장이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

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

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명의인에 대

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

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 (거래제한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통장이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

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

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명의인에 대

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, 해당 통

장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 거

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- 국무조정실 한도계
좌 개선 권고사항 
반영 (해당 통장의 
인출·이체한도 
축소 등 금융거
래를 제한)

부      칙

(신설)

부      칙 (2024.03.29.)

이 약관은 2024. 03. 29.부터 시행합니다. 

(기가입고객 적용여부:적용)

- 부칙신설

  (약관 시행일 반영)


